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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

정산과정이 번거롭고,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

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

음.

○ 이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

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

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

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(안 제7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






